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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의 심리사법: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

  정   경   미1)
              이   승   아2)†

1)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2)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 / 연구원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한국심리학회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협/학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법으로 발의된 5개의 심리사법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해당 법률안들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공, 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과 수련 연한 측면에

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의된 법률안의 통과에는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

면에 대한 다양한 직역과 부서의 타협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근

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학술지에서는 지난해 특별호에 이어 올해도 특별 주제로 관련 논

문을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심리학회가 발의한 심리사법에 대해 심리학

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한 근거 축적으로 그 주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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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봄, 네 개의 심리사법1)이 발의되었

고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다시 한 개

의 법률안2)이 추가로 발의되었다. 비록 다섯 

번째 법률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아 논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이 법률안들은 심리서비스

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 다섯 개의 법률

안은 필요성 측면에서는 대동소이 하지만 ‘누

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는 

매우 크다. 다섯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에서 심리사법과 관련된 단체가 무수히 

많음을 유추할 수 있듯이 심리사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당위성으로 내세운 직역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심리학회 역시 그

중 하나의 법률안을 제안한 주체로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이 정치적인 대립을 어떻게 현명

하게 극복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안의 핵심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혜안이 필

요한 시기이다. 다섯 개의 법률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는 심리서비

스 제공자의 전공과 관련된 것이다. 이 이슈

에 대한 대립은 한국심리학회와 다른 직역 간

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심리학회 내에서도 가장 

첨예하다. 먼저 학회 내에서의 대립을 살펴보

면 일부는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공을 ‘심리

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에

서는 ‘심리학 관련 학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에는 심리학 관

련 학문으로 제안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

면 심리학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심리학 학

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데 이견이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문이 다른 학문과 접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

되면서 발전해 나감을 감안하면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 주장은 두 가지 의문점

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먼저, ‘심리학 관

련 학문’으로의 확대 주장이 학문적 확대라는 

큰 철학이 아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심리사법 발

의 시 나왔던 의견 중 하나는 이미 심리학회

의 민간 자격증을 받은 전문가 중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법률안에서 전공을 심리학으로 제한하면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학회 차원에서 회원의 권익을 우선

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학회가 

기본으로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르게 풀어야 하는 고민이다. 더욱이 

심리사법은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미래 방

향을 결정하는 고민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의

문점은 ‘심리학 관련 학문’의 정의에 대한 것

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어떤 이론적 근거하

에 심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

학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과 

타협이 필요해 보인다. 비록 최종 의사결정은 

쉽지 않겠으나,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

1) 심리상담사법안(2022년 3월 28일, 의안 번호 14984, 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

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2022년 3월 31일, 의안 번호 15039,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심리사법안(2022년 

4월 29일, 의안 번호 15453,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 상담사법안(2022년 7월 14일, 의안 번호 16456, 심

상정 의원 대표 발의)

2)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2023년 9월 18일, 의안 번호 24540, 김민철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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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적 학문”이라는 심리학의 기반은 적어

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의견 차이는 타 직역과 더 큰 갈등을 일으키

고 있다. 타 직역에서는 아예 ‘상담학’으로 전

공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리학회 내

에서 확대하여 정의한 ‘심리학 관련 학문’과도 

사뭇 다르다. 타 직역의 법률안을 발의한 주

체를 살펴보면 교육학, 신학 등 전통적인 학

문 분야뿐만 아니라 놀이치료, 예술치료, 미술

치료, 음악치료 등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무를 담당해 온 실질적인 기법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상담학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아

동, 청소년, 가족, 직업, 종교 등 다양한 분야

와 관련된 상담 이론과 기법 및 기능 따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3). 이 정

의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 상담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전해 온 학문이므로 그 주제가 무

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 및 접근 방법이 

있고, 따라서 당연히 그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상담학과 심리학은 근본이 다른 학문이

고(Norcross, 2000; Watkins, 1983), 심리사법에 

어떤 학문을 넣을 것이냐는 심리사법이 어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견 차이를 설명해 준다.

둘째, 현재 발의된 모든 법률안은 공통적으

로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목적하에 보건복지부를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보건복지부를 담당 부서로 하는 이 법률

안들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보이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률안에서 규정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포함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 한국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법률안은 서비스 내용을 ‘상담’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의상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보이는 집단을 포함한다고 보

기 어렵다. 심리학의 경우 교육 과정에 인간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부터 정신병리와 평가 

및 개입에 대한 해당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담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상담 이론 및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학문이므로 

심각한 정신장애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제한

적이다. 게다가 이미 국내에는 여성가족부에

서 청소년 상담사, 교육부에서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발부하여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을 특화하였다. 

따라서 심리학회의 심리사법을 제외한 4개의 

‘상담학’기반의 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교육 및 수련 연한에 

대한 의견 차이다.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유럽

식 석사 전문가 양성 제도를 채택하여 심리학 

관련 학·석사 교육과 3000시간 이상의 수련 

시간을 필수화하고 있다. 발의된 다른 어떤 

법률안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수련을 강조

하는 이 법률안은 정신장애 문제를 효과적으

로 개선하는 데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효과적인 개입 적용을 위한 상당한 시

간과 체계적인 감독 하 수련이 요구된다는 사

실에 근거한다. 실제로 다양한 정신장애에 대

한 근거기반치료 문헌들은 적어도 내담자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기 위해서는 

3) 네이버 국어사전 (ko.di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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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나 박사 수준의 전문가가 회기당 50분가

량의 1:1 전문 서비스를 적어도 12~16회 동안 

진행해야 함을 보여준다(Hansen et al., 2002; 

Saunders et al., 2019). 더군다나 이런 집중적인 

서비스로 향상을 보이는 내담자는 약 70~80% 

정도에 그치고 있어(Lambert et al., 2002) 정신

건강문제의 개선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한

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전문가의 교육 

및 수련 연한 차이에 의한 개선 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간접적인 결과에 의해 유추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심리학

적 이론에 근거한 근거기반치료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자 교육 및 서비스 시스

템(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IAPT)을 구축한 영국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신

건강 향상은 물론 이전까지는 기대할 수 없었

던 큰 폭의 정신건강 관련 비용 절감 효과가 

보고되었다(Toffolutti et al., 2021). 이는 체계적

인 서비스 제공자 양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는 2단계로 구성된 서비스 제공자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필수 교육 제공으로, 1단계 서

비스 제공자는 학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

로 스크리닝과 사례 관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게이트 키퍼이고, 석사 수준의 심리학 전공자

로 구성된 2단계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심리

개입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들에게 필수적

으로 부과되는 근거기반치료에 대한 1년간의 

대학 교육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리학 교

육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국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기 세 가지 이슈는 심리사법이 학문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와 함께 직역 

간 그리고 담당 부서 간 타협과 협업을 요하

는 매우 복잡한 법률안이며, 통과되기가 쉽지 

않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법률안의 통과를 위

한 노력과 역할은 학문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들이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난제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교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심리학 내에서 심리사

법에 대한 관심은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 몇몇 분과에 국한되어 있다. 심리사법

에서 주장하는 전문가 교육에는 생리, 발달, 

사회, 지각, 인지 등 기본적인 심리학 지식과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설계, 통계 등의 심리

학 연구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심

리사법은 심리학 전 영역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사람에 대한 학문이 사

람을 돕는 데 잘 이용되도록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재의 과제는 한국에서 심리학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다져지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다. 심리

사의 자격과 활동에 대한 타 직역의 반대와 

방해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

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심리사의 자격이나 면허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서 여러 직역의 반발이 있었으며, 법제화 이

후에도 심리학자들은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심리학

이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유사 학문과 보다 명확하게 구분

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소중한 기회

가 될 것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편집위원회에서는 심

리사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호에 이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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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 주제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는 심리학자가 가장 

잘하는 방법, 즉 객관적인 연구 방법론을 이

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한국심리학회가 주장하는 심리사법의 정당성

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심리사법 특별 

시리즈를 통해 한국심리학회에서 발의한 심리

사법이 직역 이기주의에 의한 주장이 아닌, 

지금까지 130여 년 동안 축적된 심리학적 연

구 결과와 사실에 의한 과학적인 주장임을 보

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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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2 and 2023, over a span of two years, five psychological service bills, including those proposed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ere introduced through various associations and committe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These bills share a common goal of enhancing the mental health 

of the nation. However, they sharply contrast in term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sychological 

service providers. The passage of the proposed bills requires diverse interpretations and negotiations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academic,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objective evidence on this issue. In this academic journal, following last year's special issue, we plan to 

continue presenting relevant papers as a special topic this year as well. Through this, we hope th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ill solidify its stance on the proposed psychological service bills through 

evidence accumulation using psychological research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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